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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
등록증 발급 신청을 통지(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기간 비고

1 김** 2006.05.16. 기흥구 보정로 30, *** 2023.06.01.~2024.05.31. 폐문부재

2 김** 2006.05.03. 기흥구 이현로30번길 7, *** 2023.06.01.~2024.05.31. 폐문부재

3 신** 2006.05.09. 기흥구 보정로 87, *** 2023.06.01.~2024.05.31. 폐문부재

4 윤** 2006.05.08. 기흥구 보정로 26, *** 2023.06.01.~2024.05.31. 폐문부재

5 조** 2006.05.03. 기흥구 구교동로 17 2023.06.01.~2024.05.31.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23.06.14. ~ 2023.06.29. (15일간)

3. 본인 확인(다음 중 하나)
 - 신분증명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
 - 신분증명서가 없는 경우 부 또는 모, 그 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대동

4. 준비물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제출

5. 유의사항
  ○ 위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40조에 따라 최고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고 기간 경과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324-6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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